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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▢ 개정사유 

◦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 보수지급일 일원화 및 경비직종의 소정근

로시간 정비

▢ 주요내용

   ◦ 보수지급일 일원화

가. 일반 및 서비스직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20일로 일원화하였으나

공무직 직원의 경우 익월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당초 보수지급일의

일원화 취지와 괴리

나. 현행 근무 익월에 지급토록 되어있는 공무직 직원의 보수지급일을

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변경

- 익월 20일 → 매월 20일

   ◦ 경비직종 소정근로시간 재산정  

가. 기존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

나.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됨에 따라 경비직원의

월 소정근로시간 조정 : 270시간 → 243시간

-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: 365일/2일×16시간(일)/12월

▢ 행정사항 

◦ 이사장 결재 후 공포․시행

붙임 : 공무직직원관리내규개정(안) 1부. 끝.


